
- 1 -

서울서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박재억

전화 02-3270-4394 / 팩스 02-3270-4310

보 도 자 료
 2020. 10. 29.(목)

제 목 일본군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 수사결과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
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 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
(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)

☑ 관련사건을공소제기하면서수사결과를발표하는경우의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
서울서부지검 형사1부(부장검사 박현철)는 금일(10. 29.) ○○대학교

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및 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을 한 A

교수를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
※ B단체에 대한 모욕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하였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

 피고인 

○ A○○(○○대학교 교수)

 공소사실 요지

○ ’19. 9. 19. ○○대학교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‘일본군

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

된 것이다’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[명예훼손]

○ 위 강의 중 ‘B단체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

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’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[명예훼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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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위 강의 중 ‘B단체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B단체가 북한과

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’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[명예훼손]

Ⅱ 수사 경과

○ ’19. 9. 23. C시민단체, 서울서부지검에 ‘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

훼손’ 고발 (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)

○ ’19. 10. 1. B단체, 서울서부지검에 ‘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’

고소 (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)

○ ’20. 3. 31. 서대문경찰서, 사건 송치

○ ’20. 4. ~ 10. 피의자 조사, 관련자료 확보, 판례 및 법리 검토 등

○ ’20. 10. 29.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, 모욕 불기소(혐의없음) 처분

Ⅲ 향후 계획 

○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

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음 ▧


